
[별표] 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항목(제6조 관련)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

행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의 항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구분 항목 연번 세부항목 점검방법

1.

사업장

내부

활동

가. 화학사고

   예방관리계획서의

   이해도

① 사업주(공장장)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

면담

②
유해화학물질 취급자, 안전환경담당자, 방재요원 등의 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

나. 화학사고 

   예방 활동의

   적절성

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활용

기록검토

및

현장확인

②
기본정보, 시설정보 등의 변경사항 기록ㆍ보관 및 화학사

고예방관리계획서 반영

③
고정식 유해감지시설, 경보시설 등의 점검 및 검ㆍ교정 

등 유지관리

④
안전관리계획 운영 및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성 추

가 개선 계획 실행

다. 화학사고 

   대비 활동의

   적절성

①
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연간 계획 수립, 결과 보고 

및 사후 관리

② 확산방지설비 및 방재장비ㆍ물품의 유효성

③
사업장 내ㆍ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수용체, 환경수

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 여부 확인

④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, 피해 우려 인원 등의 현황 관리

라. 화학사고 

   내부비상대응계획의 

   작동성

①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작동성

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현행화

③ 사업장 내부 비상대피 계획의 적절성

④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적절성

2.

사업장

외부

활동

마. 화학사고 

   외부비상대응계획의 

   실효성

① 비상시 대외소통 계획의 작동성

②
평상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, 협의체 

등의 운영(참여) 및 활동

③
지역비상대응기관,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운영 및 

비상연락망 현행화

④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보호ㆍ대피 계획의 적절성

⑤
지역사회 고지 등 지역사회 정보 제공의 적극적 이행 

및 실시 여부 기록ㆍ보관


